
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서
(디폴트옵션, 기업용)

5-20-0027(1-1) (2026.06  개정)
(보존년한 : 해지일로부터 10년)

전 산 인 자 란

1. 기본정보

기업명 사업자번호

등록구분 □ 신청      □ 변경 

2.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상품 지정
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퇴직연금 규약에 상품을 추가/변경/삭제하는 경우 당행
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일괄선택 □ 전체 상품 일괄 선택

개별
선택

체크 상품명 디폴트옵션 
적용 위험도 상품구성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 고위험(2등급) 집합투자증권(10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2 고위험(2등급) 집합투자증권(10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BF 3 고위험(2등급) 집합투자증권(10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 중위험(3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25%)+집합투자증권(75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 중위험(3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20%)+집합투자증권(8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3 중위험(3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25%)+집합투자증권(75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 저위험(4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40%)+집합투자증권(6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 저위험(4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50%)+집합투자증권(5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3 저위험(4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50%)+집합투자증권(50%)

□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초저위험(5등급) 원리금보장상품(100%)

※ 당행이 사용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에게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

- 위험등급, 자산배분현황, 위험수익 구조,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
-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
-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
- 자정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
-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
-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절차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제5항에 관한 사항)
-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

하나은행에서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의 상품을 제시 받았으며, 위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
품 선정을 신청합니다.

기업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※ 퇴직연금 거래인감 날인

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월             일 

담당 책임자


